
사업방법서 별지

(공사대금채권공제)

1. 공제의 종류 : 특종

2. 공제 상품의 명칭 : 공사대금채권공제

3. 공제의 목적

   피공제자가 체결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채권

4. 공제기간 및 공제료 납입에 관한 사항

   가. 공제기간 시작일 : 착공일로 하되, 기성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기

성검사 다음날로 한다.

   나. 공제기간 종료일 :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계약이행기일 + 90일 또는 계약이행기

일 + 최종대금지급기일로 한다. 다만, 최종대금지급기일은 계약이행기일로부터 

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
   다. 공제기간은 시작일 00:00시부터 종료일 24:00시까지로 한다.

   라. 공제료 납입주기 : 일시납, 2회납, 4회납

5. 공제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

  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6. 기타

  가. 가입대상 :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공동도급

공사인 경우 수급인의 분담 부분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.

  가. 가입시기 : 공사 착공 전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심사절차를 거쳐 착공 

이후에도 가입을 받을 수 있다.

  나. 공제료의 환급 : 관계법규 및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
